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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상 과세 상인 고 오락장에 

하여 주요다툼의 상이 되는 것은 임차

인이 건물소유자의 동의없이 고 오락장을 

설치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

과하는 것이 법한지 여부  룸살롱 등 

고 오락장으로 허가는 득하 으나 휴업 등

으로 업행 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

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므로 이들 주

요다툼의 상이 되는 고 오락장 운 형태

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.

(1)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의 동의없이 고

오락장 설치

사치성재산이라 불리우는 별장, 고 오락

장, 회원제골 장, 고 주택 등에 하여 취

득세 등을 과하는 입법취지는 경제  낭

비의 방지, 사치풍조의 억제  가용토지의 

효율  활용 등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

지방세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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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인 고 오락장은 부동산 소유자가 고

오락장을 직 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

명시 는 묵시의 동의 아래 제3자에 의하

여 고 오락장이 설치되더라도 그 건축물 

소유자에게 과세 하게된다. 그러나 임차인

이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 오

락장을 설치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명도

소송을 제기하는 등 업소폐쇄를 한 극

이고 강력한 조치를 하여 고 오락장을  

폐쇄조치 시켰다면 과세 상에 해당하지 

아니한다고 하겠으나 그와 같은 극 인 

조치를 하 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

에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.

(가) 임차인이 고 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

과세 상으로 본 사례

① 제3자가 고 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

경우 과 상이 됨( 법원 1987.6.23.선고, 

85 10 결) 

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를 

취득한 자가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 오

락장용 토지로 변경하여 사용한 때에는 처

음부터 고 오락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과 

같이 보고 고 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취

득자에게 고 오락장용 토지로서 과세율

을 용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

터 2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  당해 토지

상에 고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론 

그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

치하는 경우에도 취득자는 세율에 의한 

추징을 면할 수 없다.

② 임차인이 고 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

업소폐쇄를 한 극 인 조치를 아니한 

경우 과 상이 된다( 법원 1993.1.26.선

고, 92 5621 결). 

임차인들이 건물용도에 반하는 무허가유

흥음식 을 계속함에 서 차례에 걸쳐 형식

인 시정명령이나 계약해제통보만을 하고 

명도집행이나 사직당국에의 고발 등  업

소폐쇄를 한 극 이고도 강력한 조처를 

취한바 없이 1991.2. 사직당국에 의하여 

발될 때까지 3년이 넘도록 와 같은 업

을 계속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 는 바, 사실

계가 이와 같다면  ○○빌딩과 ○○빌

딩 지하층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방세법 

제1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과세 상이 되

는 호화오락실이 설치되었다 할 것이며, 최

의 임차인이 원고의 승낙없이 이를 설치

하 다 하더라도 그 임 차 계 종료후 

와 같이 용도변경된 것을 시정하지 아니하

고 그 로 그 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 하

여 호화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

수익을 하게 하 다면 이후에는 원고에게 

책임지울 수 없는 제3자의 무단용도변경이

라고 할 수도 없어 이는 취득세를 과세할 

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 해당한다고 

할 것이다.

③ 임차인이 무단으로 디스코클럽을 개설

하여도 건물 소유자에게 과세 된다(서울

고등법원 1991.10.29.선고, 91구6742 결). 

무도유흥음식  등 고 오락장용 건축물

에 하여 과세율을 용하려면 그것이 

재산세 과 기 일 재 사실상의 황에 

의하여 무도유흥음식 으로서의 실체를 갖

추어 그 사치성 용도에 실 으로 사용되

고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사용주체가 건

지 방 세 해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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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의 소유자임을 요한다거나 업허가 등을 

받아서 합법 으로 업을 하고 있을 것을 

요하는 것은 아니므로, 건물의 임차인이 건

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의 용도를 

무단 변경하여 무허가로 무도유흥음식 으

로서의 고 오락장인 디스코클럽을 개설하

여 업하고 있다 하더라도  건물소유자

에 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 

건물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(2)목 

소정의 고 오락장용 건축물로 인정하여 

과세율을 용하여야 한다.

④ 묵시의 동의아래 제3자에 의해 고 오

락장이 설치된 경우 과 상이 된다(서울

고등법원 1984.12.19.선고, 84구566 결). 

구 지방세법(1984.12.24. 법률 제3757호로 

개정되기 의 것) 제112조의2제1항에 의하

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고 오락

장 등으로 된 때에 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

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, 이는 당해 토

지의 취득자가 그 토지에 고 오락장 등을 

직 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 후 2

년 이내에 명시 는 묵시의 동의아래(취득

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) 제3자에 의하

여서 고 오락장 등이 설치되더라도 마찬가

지다. 

(나) 임차인이 고 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

과 상으로 보지 않은 사례

① 고 오락장 설치를 용인하 다고 볼 

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할 수 없다

( 법원 1993.6.8.선고, 92 13271 결). 

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

기하지 아니하고 고 오락장을 설치한 경우

에는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 로 

유지하여 경제 인 이익을 리는 등 설치

를 용인하 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

는 한 취득자에게 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

추징할 수 없다.

② 불법 유하는 자가 고 오락장을 설치

한 경우 추징할 수 없다( 법원 1988.4.25.

선고, 87 823 결). 

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 의하면 토지

나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

취득자가 직 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고

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나 그로부터 사용승

락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

그 취득자는 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

없다고 할 것이나,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불

법 유하는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

아니하고 고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

취득자에게 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

할 수는 없다.

③ 임차인이 건축물소유자의 도장을 도용

하여 고 오락장의 설치 등을 하 다면 

과 상으로 볼 수 없다(행정자치부 2001.5. 

28. 행심 제2001-268호). 

2001.11.30.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 박

○○가 유흥주 을 운 하기 해 용도변경

을 신청하자 청구인의 건물 리 리인 조○

○이 임의로 용도변경 신청을 허락한 사실

을 청구인이 인지하고, 같은 날에 용도변경

신청 취하서를 수하여 처리한 과 그 후 

임차인 박○○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

와 같이 2001.1.16. 박○○가 인장을 도용하

여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과, 청구인은 이

를 인지한 즉시 임차인에게 업장을 폐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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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록 요구하면서 출입문의 잠 장치를 교

체하 고, 2001.2.5. 인장도용건에 하여 법

 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

발송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미루어 볼 때, 

이 사건 건축물주인인 청구인의 의사에 기

하여 고 오락장 설치를 해 용도변경이 

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

구인에게 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

수 없다.

(2) 휴업상태의 고 오락장의 과 상 

단

고 오락장 설치허가를 득한 후 휴업상태

에 있는 경우 과세 상 여부에 한 사례

로는 고 오락장으로 실제 업을 하다가 

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와 고 오락장으

로 업허가는 득하 으나 실제 업에 착수

조차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. 

고 오락장으로 설치허가를 득하고 업을 

하다가 고 오락장 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

고 그 로 둔 채 휴업을 한 경우는 고 오락

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한 언제든

지 업행 를 할 수 있으므로 과 상이 

된다고 하겠다. 그러나 업허가만 득하고 

실제 업에 착수하지 아니하 다면 고 오

락장으로서 요건을 아직 충족하 다고 볼 

수 없으므로 과세 상에 해당하지 아니

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(가) 휴업 인 고 오락장이 과세 상이 

된다고 본 사례

① 휴업 인 무도유흥음식 의 기본시설

이 존치되어 있다면 과세율 용 상이 

된다( 법원 1990.1.25선고, 89 3922 

결). 

무도유흥음식  업이 휴업 에 있었더

라도 그 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하여 

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

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, 그 건물의 사실상

의 황이 무도유흥음식  업장소로서의 

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, 구 지방세

법(1986.12.31. 법률 제3876호로 개정되기 

의 것) 제188조제1항제2호(2)목, 제3항, 

같은법시행령(1989.8.24. 통령령 제12783

호로 개정되기 의 것) 제142조제1항제2호

(4)목,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제1항제8

호 소정의 고 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

야 할 것이므로,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

하여는 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(2)

목과 제2호(2)목의 소정의 과세율을 용

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.

② 카바  업을 하다 휴업 인 건물은 

과 상에 해당된다( 법원 1985.8.20.선

고, 85 263 결). 

건축물 과세 장에 고 오락장용 건축물

로 등재되어 있고 그 건물 황이 무도유흥

음식  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

는 이상 설사 무도유흥음식 업이 일시 휴

업 에 있다 하더라도 고 오락장용 건축물

임에는 변함이 없다. 

③ 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

체를 갖추고 있으면 고 오락장으로서 과

상에 해당된다(행정자치부 2002.1.28. 행

심 제2002-38호). 

청구인은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고

오락장이 업정지 상태에 있었으므로 고

지 방 세 해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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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, 

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송○○이 ○○○

나이트라는 상호로 유흥주  업을 하던 

건축물로서,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

득하기 이 에 처분청이 2001.4.13.부터 2개

월 업정지 처분을 한 사실은 있으나, 이 

사건 부동산이 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

언제든지 무도유흥주  업을 할 수 있는 

실체를 그 로 갖추고 있었고, 재 무도유

흥주  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, 일

시 으로 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

고 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

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한 청구인의 주장

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.

④ 휴업상태에서 유흥주 으로서 실체를 

구비하고 있다면 과 상에 해당된다(행정

자치부 2000.6.27. 행심 제2000-547호). 

이 건 업장은 처분청으로부터 1999.6.3.

부터 1999.6.9.까지, 1999.8.4.부터 1999.8.18.

까지 2회에 걸쳐 업시설 일부 멸실사유로 

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

때, 이 건 쟁 건축물은 1999년도 종합토지

세 과세기 일(6.1.) 재 유흥주 업장으

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던 사실이 분

명하다 할 것인 바, 유흥주  업을 휴업한 

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 황이 유흥

주 으로서의 실체를 그 로 존치하고 있다

면 고 오락장으로 보아야 한다.

(나) 업허가는 득하 으나 유흥주  

업을 개시하지 아니하 다면 과세 

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

(감사원 2001.3.20. 감심 2001 제28호). 

2000.5.1. 재 이 건 건축물  5층 

481.69㎡에서는 유흥 객원을 두고 업을 

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6․7․8․9층에 

해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2000.4.12. 

재까지 실제 업을 하지 아니하고 공실

상태로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. 고 오락장

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하는 기 은 

업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

황에 따라 단하여야 한다. 그런데 이 사

건 건물  6․7․8․9층은 반 구 으로 

구획된 객실을 갖추고 있고 유흥주 의 

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유흥주  업을 

개시하지 않았으므로  법에서 규정하고 

있는 취득세 과 상인 고 오락장의 법

률 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. 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체를 고 오락

장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

못이라 하겠다.

(3) 업허가는 존속하나 고 오락장 시

설이 철거된 경우 과 상여부

고 오락장으로서 업허가를 득한 후 폐

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업허가가 존속하

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 고 오락장 시

설이 모두 철거되고 없었다면 이는 고 오

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

황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과세 상인 

고 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

하겠다. 법원 례( 법원 1992.9.22, 92

930)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에서도 업

장소가 철거되어 실체가 없다면 과요건을 

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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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 련사례>

① 건물 취득시 고 오락 업을 재개할 

상황이 아니었다면 과 상에 해당되지 아

니한다( 법원 1992.9.22.선고, 92 930 결). 

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제1호(3)목 

규정을 들어 고 오락장이 허가업소일 경우 

그 취득시기를 그 업허가를 받은 날로 보

고 있는데 미루어 폐업시기도 업허가가 

취소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 규정

에서 업허가를 받은 날이란 것도 당해 건

물이 고 오락장이 된 것을 제로 하는 것

이므로 에서 본 이 사건의 사실 계에 나

타난 것처럼 건물취득당시 고 오락장의 

련 당사자들이 이를 폐쇄하기로 하여 그 시

설이 모두 철거되고 그 곳에서 업을 재개

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업허가가 

일시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 규정

을 들어 고 오락장을 취득하 다고 할 수

는 없다 할 것이다.

② 건물 취득 후 즉시 유흥주 시설을 철

거하 다면 과 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

(행정자치부 2000.11.28. 행심 제2000-841호). 

이 건 유흥주 의 내부 변경공사일이 정

확하게 언제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, 처분청 

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일부터 약 1

개월 이내에 유흥주 의 내부 칸막이를 모

두 철거하고 일반음식 업장으로 사용하

고 있다고 보여지고,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

취득한 후에도 계속 고 오락장으로 사용할 

의사가 없었던 은 분명하다 하겠는 바, 비

록 취득세는 취득당시 당해 물건의 황에 

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, 

고 오락장에 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

취지가 고 오락장의 설치운 을 억제하려

는데 있는 을 보면, 취득 후 즉시 고 오

락장을 극 으로 폐쇄한 경우까지 취득세

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

라 하겠다.

(4) 토지 에 제3자가 고 오락장을 설치한 

경우 과 상 여부

토지소유자와 그 지상의 고 오락장 소유

자가 다른 경우 지상의 건축물은 고 오락

장으로 과세 상이 당연히 되겠지만 소

유자가 다른 그 건축물 부속토지가 과세 

상이 되는지 여부가 다툼의 상이 될 수 

있으나, 지방세법상 과세 상 고 오락장

은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

할 것을 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

므로 고 오락장용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

르다하더라도 지상건물이 고 오락장에 해

당하면 그 부속토지도 고 오락장용 토지에 

해당되어 과세 상이 된다. 

 < 련사례> 

◈ 지상건물이 고 오락장에 해당되면 소

유자가 다른 그 부속토지도 과세 상이 

된다( 법원 1986.7.8.선고, 86 271 결). 

원고소유의 토지 244.5평 지상에 건립된 

지하 1층, 지상 3층의 건물  3층 부분을 

소외 박○○이 1982.4.24.부터 고 오락장인 

카바 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소유의 지 

 건축물 연면 에 한 고 오락장용 건

축물(3층)면 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

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(2)목에 의

하여 과 상이 된다 할 것이고, 토지와 지

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과

지 방 세 해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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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 오

락장용 건물인 3층이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

소유가 아니라 소외 박○○의 소유에 속한

다 하여 과세 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

볼 이유가 못된다.

(5) 동일 건물내 고 오락장 장소 이 시 

과 상 여부 

「집합건물의소유 리에 한법률」을 

용받는 건물(구분 소유권의 목 이 되는 

건물)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 일

부를 고 오락장으로 사용하다가 업장면

의 증감없이 층이나 치를 달리하여 고

오락장으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취득세 과

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

과세 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나, 

구분소유권의 목 이 되는 건물로 고 오락

장 장소를 이 하 거나 건물을 증축하여 

고 오락장 장소를 이 하 다면 이는 새로

운 취득세 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겠으

므로 취득세 과 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.

 < 련사례>

① 기존 고 오락장을 폐쇄한 후 증축된 건

물로 이 한 경우 과 상에 해당된다(서울

고등법원 1981.4.1.선고, 80구585 결). 

일반재산이 아닌 고 오락장 등 사치성 

재산에 하여는 그 취득(신축)을 되도록 

억제하려는 정책  목 에서 이에 과세하

려는 것이 입법취지라 할 것이니, 와 같이 

원고가 지하 1층의 일부를 오락장 용도로 

하여 증축허가를 받아 기존오락장 건물과 

다른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 다면 그 사실

만으로도 취득세 과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

것인데다가, 기존의 고 오락장을 폐쇄한 후 

별동으로 축된 건물의 일부로 이 한 이

상, 당해 건물부분은 바로 고 오락장으로써 

새로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, 한 고

오락장의 장소이 허가는 업종의 허가내용

변경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

고 오락장으로 사용하기 하여 취득했느

냐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와는 별개의 문

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의 용도 황

에 의하여  카지노장․스랏트머쉰장은 

과취득세부과 상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. 

② 구분소유권의 목 이 되지 않는 동일 

건물내 본  장소 이 시 취득세 과 상

에 해당되지 않는다(감사원 2000.1.11. 감심 

2000-제7호). 

법인인 청구인이 과 억제권역에 속하는 

서울특별시 내에서 부분이 구분소유권이 목

이 되는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과 이 

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 5층을 과

세율에 의한 취득세액을 납부하고 본 의 

사무소로 사용하다가 1997.5.1.  5층 면

과 같은 면 의 동일 건물 지상 6층으로 그 

사무소를 이 하고  5층은 종  6층의 용

도로 환하 다는 것이니 이는 본 의 사

무실을 면 의 증감없이 층이나 치를 달

리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

고 이것이 과 억제권역 안에서 인구유입과 

산업집 을 새삼스럽게 유발시킨 것이라고 

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

건 건물 지상 6층에 한 와 같은 사용을 

가리켜 취득세의 과세 상이 된 경우라

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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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건축물 일부를 고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

경우 과범

고 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

과세율을 용할 고 오락장의 범 는 지

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

(건축물부속토지의 안분방법)을 용하여 

고 오락장과 타용도 용으로 사용되는 부

분을 제외한 건물의 체 공동면 에 하

여는 고 오락장과 타용도 용으로 사용되

는 각 부분의 면  비율로 체 공용면 을 

고 오락장 과세면 으로 안분 산정하고, 이 

때 건물 체 공용면 의 범 는 고 오락장

과 타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 만

을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과 상 공용면

은 고 오락장의 치, 구조와 건물의 사용

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 오락장에 공용으로 

이용되는 부분만을 용면 비율로 안분산

정 한다.

 < 련사례> 

① 고 오락장이 건물일부에 시설된 경우 

과 상 면 산정방법( 법원 1997.4.11.선

고, 97 1426 결) 

고 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

우 과세율을 용할 고 오락장의 범 에 

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

므로, 같은법시행령규칙 제46조의2제2항을 

용하여 고 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

된 경우 고 오락장과 타용도로 용, 사용

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체 공용면

에 하여는 고 오락장과 타용도로 용, 

사용되는 부분의 면  비율로 체 공용면

을 고 오락장 과세면 으로 안분 산정하

고[그 계산방법은 {고 오락장 과세면 =

고 오락장 용면 +건물 체 공용면 ×

고 오락장 용면 ÷건물 체 용면

(건물 체 면 -건물 체 공용면 )}임], 

이 때 건물 체 공용면 의 범 는 고 오

락장의 치,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

종합하여 고 오락장과 타용도에 공용으로 

이용되는 공용면 만을 의미한다고 이 상

당하다 할 것이다.

② 호텔 객실층 복도 등이 과 상인 고

오락장의 공용부분 해당 여부( 법원 

1997.12.12.선고, 97 7851 결)

구 지방세법시행규칙(1993.9.10. 내무부령 

제592호로 개정되기 의 것) 제46조의2제2

항에서는 고 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

설된 경우 구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

된 토지  건축물의 연면 에 한 고 오

락장용 건축물 면 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

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러한 경우 

과세율을 용할 고 오락장 건물의 범 에 

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 조항을 

용하여 고 오락장과 타 용도로 용 사

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체 공용면

에 하여는 고 오락장과 타 용도로 

용면 을 사용되는 부분의 면  비율로 

체 공용면 을 고 오락장 과세면 으로 안

분 산정하여야 하며, 이 때 건물 공용면 의 

범 는 고 오락장의 치, 구조와 건물의 

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 오락장과 타용

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 만을 의미

한다고 볼 것인바, 당해 호텔 건물 내 

고 오락장의 치, 구조와 건물의 일반 인 

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실만이 있는 지

상 5층 내지 13층의 각 복도 부분과 지상 2

지 방 세 해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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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의 호텔 런트로비  지상 3층의 화장

실복도는 고 오락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

부분으로 볼 수 없다.

라. 세목별 과세율 용방법

고 오락장도 앞에서 설명한 회원제골

장  별장과 동일하게 취득세는 일반세율

(2%)의 5배(10%)의 세율을 용하고 재

산세  종합토지세는 각각 5%의 과세율

을 용한다. 건축물 취득시에는 고 오락장

이 아니었으나 취득후 5년 이내에 고 오락

장이 되면 취득세를 과하여 추징하게 된

다. 지방세법상 과세 상인 고 오락장 해

당여부는 허가 청의 인․허가유무를 불문

하고 황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로 고

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과세율 용 상

이 된다. 컨 , 부동산 취득후 5년 이내에 

단란주 으로 업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

룸살롱 업을 한다면 취득세는 과세율

(10%)을 용하여 추징하여야 될 것이고, 

재산세  종합토지세는 당해 연도 과세기

일(6월1일) 재의 황에 의하여 과세

율 용여부를 단하여야 될 것이다. 과세

기 일(매년 6월1일) 재의 황이라 함은 

6월1일 하루만이 아니라 6월1일 ․후 

업행 를 고려하여 단하여야 될 것이다.

4. 高級住

가. 고 주택의 개념  과의 입법

취지

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(일반과세 

2%의 5배인 10%)되는 고 주택이라 함은 

주거용 건축물 는 그 부속토지의 면 과 

가액이 아래와 같이 일정기 을 과하거나 

당해 건축물에 67㎡이상의 풀장 등 부 시

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

를 말한다.

다만,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

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

나 고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하

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

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. 그리고 토지나 건

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고 주택에 해당하

지 아니하 으나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취

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

고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

율을 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. 

이와 같이 고 주택에 하여 취득세를 

과하는 입법취지는 경제  낭비의 방지, 

사치풍조억제  국민 화감방지 차원에서 

고 주택의 신축이나 취득을 억제하고 아울

러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

는 것을 억제하여 가용토지의 효율  활동 

 건 한 주택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

생활의 건 화를 기하는데 있다고 하겠다

(헌법재 소 1998.7.16. 96헌바52, 98헌바23, 

법원 1993.8.24. 92 15994). 

나. 고 주택 기 의 변천과정

(1) 공동주택에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(1993년말)

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(  제3조의4) 단

독주택이므로 지방세법에서도 1993.12.31. 

이 까지는 단독주택으로 보았으나, 그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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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고 주택 기 >

 (1) 단독주택

 (가) 1구의 건물의 연면 (주차장 면 을 제외한다)이 331㎡(100평)를 과하는 것으로서 그 

시가표 액이 2,500만원을 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.

 (나) 1구의 건물의 지면 이 662㎡(200평)를 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 액이 

2,500만원을 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.

 (다)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( 재하  200㎏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)․에스컬

이터 는 67㎡ 이상의 풀장 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(공동주택을 제외

한다)과 그 부속토지.

(2) 공동주택

 1구의 공동주택(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, 

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)의 연면

(공용면 을 제외한다)이 245㎡(74평), 복층형의 경우는 274㎡(83평)를 과하는 공동주택과 

그 부속토지. 

※ 소득세법상(  제156조) 양도소득세 과세시 고가주택(고 주택) 기

         종 (2002.12.31.까지)              2003.1.1.부터

․단독주택

  - 건평 80평이상+실지거래가액 6억원 과

  - 지 150평이상+실지거래가액 6억원 과

․공동주택

  - 용면 (지하실포함)+실지거래가액 6억

원 과

․엘리베이터, 67㎡이상 수 장 등이 설치된 

주택

      ․실지거래가액 6억원 과

        (면 에 계없이 액기 만 사용)

의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과 같음에도 단독

주택에 해당됨으로서 취득세  재산세가 

과세되어 다툼( 법원 1993.8.24. 92

15994)이 제기되는 등 불합리성이 노정되어 

1993.12.31. 지방세법시행령(제84조3) 개정

시 다가구용 주택을 공동주택에 포함토록 

하 다.

 < 련사례>

◈ 다가구용 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

지 여부( 법원 1997.4.11.선고, 97 1426 

결) 

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소정의 주

거용 공동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

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 진법의 규정

에 구속되어 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어

디까지나 세법의 독자 인 입장에서 그 입

법취지에 비추어 단되어야 하고 고 주택

에 하여 취득세를 과하는 입법취지는 

사치성 고 주택의 신축이나 취득을 억제하

고 아울러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

공여하는 것을 억제하여 부족한 택지의 공

을 늘리며 나아가 건 한 주택문화를 정

지 방 세 해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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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건축법상(  제3조의4) 주택의 종류>

단 독 주 택 공 동 주 택

1. 단독주택(가정보육시설 포함)

2. 다 주택(연면 330㎡이하, 3층이하)

3. 다가구주택

 ․3층이하

 ․1개동 바닥면 이 660㎡이하

 ․19세 이하 거주

※ 다가구주택은 임 만이 가능, 가구별 구분

소유  분양이 지됨.

1. 아 트(5층이상인 주택)

2. 연립주택(1개동 연면 이 660㎡ 과, 4층이하)

3. 다세 주택

 ․4층이하

 ․1개동 연면  660㎡이하

4. 기숙사(학생 는 공장 등의 종업원 등 사용)

<1구의 면 기  변천표>

용도구분 1994.12.31.까지 1995.1.1.이후

단독주택
․1구의 건물연면  331㎡ 과

․시가표 액 1,500만원 과

․1구의 건물연면 (주차장면  제외) 

331㎡ 과

․시가표 액 2,500만원 과

공동주택

․1구의 건물연면 (공유면 포함) 

298㎡ 과

․1구의 건물연면 (공용면 제외) 245

㎡ 과

  ※ 복층형의 경우, 2000.1.1.부터 건물

연면  274㎡ 과

착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건 화를 기하는 

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, 지  건물의 벽, 

복도, 계단 기타 설비 등의 부 는 일부

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 가 하나의 건

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

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 념

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

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, 비록 

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리

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

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

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이 상당하다.

 (2) 1구의 면 기  변천(1994년말)

고 주택의 기 면 에 주차장면   공

유면 을 포함하는 것이 고 주택에 과하

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 면 산

상의 어려움으로 다툼이 많이 제기되므로 

1994년 말에 지방세법시행령(제84조의3)을 

개정하여 단독주택의 경우 1구의 건물연면

 331㎡에는 주차장면 이 제외되도록 함

과 동시에 고 주택 가격요건을 건물시가표

액을 1,500만원 과에서 2,500만원 과

하는 주거용 건물로 인상하 으며, 공동주택

의 경우 종  1구의 건물연면 은 공유면

을 포함하여 298㎡ 과되는 것으로 하 으

나, 1995.1.1.부터는 공용면 을 제외한 건물



82

연면 이 245㎡ 과하는 것으로 하여 고

주택 면 기 을 조정하 다. 그리고 1999

년말에 지방세법시행령(제84조의3)을 개정

하여 가족이 동거할 수 있도록 건축된 복

층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구조상 단층

형에 비하여 더 많은 면 이 소요됨으로 효

도장려정책목 에서 그 면 을 29㎡ 확 하

여 연면 이 274㎡(245㎡+29㎡)를 과할 

경우 고 주택에 해당되도록 하 다.

< 련사례>

① 고 주택의 결정기 인 1구의 건물연

면 에 주차장면 이 제외되는지 여부( 법

원 1998.5.29.선고, 96 8789 결) 

고 주택에 한 취득세 과취지에 비추

어 보면 1구의 건물의 범 는 그 건물이 

체로서 경제 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

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

합목 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, 공동

주택인 1구의 건물에는 유부분뿐만 아니

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는 것인바, 1구의 건물

의 범 를 결정하는 기 에 비추어 볼 때, 

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하여 하나의 주거

생활단 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독

․배타 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

하고 1구의 건물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

고 주택의 기 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

법시행령(1993.12.31. 통령령 제14041호로 

개정되기 의 것) 제84조의3제1항제2호(4)

목 규정상의 공유면 을 독 ․배타 으

로 사용 가능한 공유면 만을 말하는 것이

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, 한 정부가 

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

그와 같은 사정이  시행령 규정상의 공유

면 에 주차장면 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

근거가 될 수는 없다. 

編註 :  례는 1994년말 지방세법시행

령(제84조의3)이 개정되기 에 취득세 납

세의무가 성립된 사건에 한 것으로서 주

차장면 은 건물연면 에 포함되어야 한다

고 시하 으나 1995.1.1.부터는 지방세법

시행령 개정으로 단독주택은 주차장면 을 

건물연면 에서 제외하며, 공동주택은 공용

면 을 건물연면 에서 제외토록 되었다.

②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면 을 달리하

여 고 주택의 기 면 에 미달하도록 완공

한 경우 고 주택 해당여부( 법원 1995.5. 

26.선고, 95 1156 결) 

공동주택 신축 소유자가 당 부터 각 구

의 공동주택이 취득세가 과세되는 고 주

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하여, 유부

분의 면 이 상 으로 큰 구에 하여는 

공용부분의 면 을 보다 게, 유부분의 

면 이 상 으로 작은 구에 하여는 공

용부분의 면 을 보다 많게 각 배분하여 신

축할 것을 계획하고, 이에 맞추어 건축허가

를 받아 완공한 다음 사용검사를 받았고, 나

아가 건축물 리 장에도 그와 같이 등재하

고, 각 구의 지권의 지분비율도 와 같

이 정하여진 유면 과 공유면 을 합한 

면 의 비율에 따라 등기하 으며, 분양 고 

 임 계약시에도 모두 그와 같이 표시하

다면, 그 신축자는 각기 와 같은 유면

  공유면 을 가진 공동주택 각 구를 각 

신축․취득한 것이라고 이 상당하므로, 그 

각 구의 공유면 을 포함한 연면 이 당시 

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(1993.12.31. 

지 방 세 해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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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의 것) 제

84조의3제1항제2호(4)목 소정의 고 주택

의 기 면 에 미달한다면, 고 주택을 신

축․취득하 다고 할 수 없다.

編註 :  례는 1993년도에 취득세 납

세의무가 성립된 사건으로서 그 때에는 공

동주택의 경우 고 주택의 기 인 1구의 건

물연면 에 공유면 이 포함되므로 공동주

택 건축자가 신축하는 공동주택이 고 주택

이 되지 않도록 하기 하여 각 구의 공유면

이 다르도록 건축한 것에 한 례이나, 

1995.1.1.부터는 공동주택의 경우 고 주택

의 기 인 1구의 건물연면 에 공용면 은 

제외되므로 와 같은 사례는 발생되지 않

도록 되었다.

다. 용도별 고 주택의 단기

여기서는 고 주택의 단기 을 주택의 

종류별(단독주택과 공동주택)  용도별로 

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. 

 (1) 단독주택

(가) 1구의 건물의 연면 (주차장면 을 

제외한다)이 331㎡(100평)을 과하는 것

으로서 그 시가표 액이 2,500만원을 과

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 주

택에 해당한다.

1) 1구의 주거용 건물 개념

앞에서 1구의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건물

이 체로서 경제 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

거용으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

목 으로 가려져야하고 단순히 외기분단

성이나 용도성 등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

래 념에 의해 가릴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

다( 법원 1983.5.24. 83 32). 즉, 1구의 주

거용 건물이라 함은 1構(하나의 울타리)내

에 치하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

말하므로 1구의 건물연면 (331㎡)에는 창

고, 지하실면  등도 포함된다고 하겠다. 왜

냐하면 창고, 지하실 등도 경제  용법상 하

나의 주거용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

하겠다. 그리고 1구의 건물을 일부는 주거용

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포 등 타용도로 사

용하는 경우 고 주택 해당여부는 황부과

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

는 부분의 면 에 의하여 단하여야 하며 

공용부분은 주용도의 면 비율에 의하여 안

분한 면 을 합산하여야 될 것이다. 즉 1개

의 건물(단독주택)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

이 함께 있는 경우의 공유면 은 주택 용

면 과 주택이외 용면 의 부분의 비율로 

안분한 주택분 공유면 을 주택연면 에 포

함하여 고 주택 해당여부를 단한다.

그러나 1構 내(하나의 울타리 안)에 주택 

2동이 나란히 건축되어 마당과 문을 같이

하고 있으며 그 거주자가 아버지와 아들 사

이일지라도  주택 2동이 독립된 건물로 

건립되어 있고 그것이 동일한 지번의 지 

에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 주택의 거

주자가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 를 이루고 

있다면  주택 2동은 체로서의 경제  

용법으로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 로 제

공되는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

없다 할 것이다( 법원 1991.5.10.선고, 90

7425 결).

< 련사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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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주거용 건물  타용도로 쓰여지는 부

분이 있는 경우 고 주택 단기 ( 법원 

1991.5.10.선고, 90 9513 결) 

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, 공부상

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

실 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여지는 부

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

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있고,  규

정은 고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단함

에 있어서도 그 로 용되어야 할 것이므

로 1구의 주거용 건물  실제 주거용으로 

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

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 으로  고

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

것이다.

2) 건물과 지가 동일인에 속하지 않는 

경우 고 주택 해당여부 

고 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상 

건물 는 지의 연면 이나 가격이 일정

한 범 를 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

결정되는 것이고 그 건물과 지가 동일인

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

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

( 법원 1990.11.13, 90 1915).

컨 , 특정인 甲이 아버지소유 주거용 

건물과 그 부속토지  건물만 증여받아 취

득하 을지라도 건물의 연면 이 331㎡를 

과하고 건물시가표 액이 2,500만원 과

하는 경우에는 고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

당되므로 취득세 과세 상에 해당된다고 

할 것이다. 

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( 지) 

 부속토지만을 증여받아 취득하 을지라

도 그 부속토지 연면 이 662㎡를 과하고 

건물시가표 액이 2,500만원을 과한다면 

고 주택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그 부속

토지 역시 취득세 과세 상에 해당된다

고 할 것이다.

(나) 1구의 건물의 지면 이 662㎡를 

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 시가표 액

이 2,500만원을 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

부속토지.

1) 1구의 건물의 지면 의 의미

1구의 건물의 지면 이 662㎡를 과하

는 주거용 건물은 고 주택으로 보아 취득

세를 과세 하는바,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

주거용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 사용을 하

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

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「1구의 건물

의 지면 」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

을 하여 사실상 공여한 부속토지의 면

만을 가리키는 것이다( 법원 1988.2.9, 87

678). 

즉, 1구의 건물의 지인지의 여부를 단

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  일체를 

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

공간으로 인정되는 지를 뜻하므로 1필지 

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필지로 이루어

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인일 필요도 없다고 

하겠다. 그러므로 주거용에 공여되는 지

(부속토지)가 담장  울타리로서 경계가 

명백하여 울타리 밖의 토지를 1구의 건물부

속토지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담장경계구

역 안의 지면 만을 기 으로 662㎡ 과 

여부를 단한다.

2) 고 주택의 지 일부를 구분 취득하

지 방 세 해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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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경우 고 주택 해당여부

고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

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 

지를 구분하여 그  하나를 취득하거나 

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

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상당하다. 

「1구의 건물의 지면 」은 건물의 소유

자가 건물사용을 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

부속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고, 이러한 1구의 

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

의 취득당시 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

정되고 토지의 권리 계 소유형태 는 필

지수를 불분한다고 할 것이다( 법원 1994. 

2.8, 93 7013).

컨 , 특정인 甲이 지 1.763㎡와 그 

지상주택 314.88㎡를 소유하다가 주택을 둘

러싼 지 661㎡만을 주택부지(종 토지)로 

남겨두고 나머지 지 1.102㎡를 5등분으로 

분할하여 자녀 5인에게 증여하 을지라도 

자녀 5인에게 증여한 지(1.102㎡)가  

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실상 공여되고 있다

면  지(1.102㎡)는 고 주택의 부속토

지로서 취득세 과세 상에 해당된다고 

하겠다.

< 련사례>

① 높이 70㎝ 나무울타리 외부의 토지가 

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감사원 

2002.11.12. 감심 2002 제171호)

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후 

127-2번지 지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

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하여 높이 70

㎝상당의 나무울타리를 설치하 으므로 

지면 이 662㎡를 과하지 아니하여 고

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, 1구

의 건물의 지면 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

물 사용을 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

지의 면 을 뜻하고,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

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황과 이용실태에 

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 계 소유형태 

는 필지수를 불문하며, 고 주택에 해당하

던 주거용 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 종 에 

그 건물사용을 하여 공여된 체 부속토

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취득하

지 못한 토지가 독립된 경제  용도에 사용

할 수 없어 당해 건물의 지로만 사용될 것

이라면 부속토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

바,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황과 이용

실태에 의하면 127-2번지 지가 이 사건 

부동산의 정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

지면 이 662㎡를 과하여 고 주택에 

해당하고 울타리를 설치한 후에도 청구외 

박○○ 소유의 127-2번지 지는 여 히 정

원의 일부를 이루고 두 필지 사이의 왕래에 

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

출입로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용도

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, 

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

보아야 한다.

編註 :  사건은 청구인이 주택 취득시 

종  소유자가 고 주택으로 사용하던 부속

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실제 취

득한 건물의 부속토지는 639㎡(662㎡에 미

달)이고 종  토지소유자  취득하지 아니

한 토지와 경계를 명확히 하기 하여 높이 

70m 상당의 울타리를 설치하 으므로 울타

리 밖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 다면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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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고 주택에 해당

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, 청구인은 주택과 

토지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 으나 실제

으로는 울타리가 개방되어 있어 청구인 주

택의 정원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

이 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됨으

로 인하여 부속토지가 662㎡를 과하게 됨

으로써 고 주택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.

② 주택 문밖에 치한 토지가 주택의 

부속토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(행정자

치부 2002.4.29. 행심 제2002-172호)

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면 은 

667㎡로서 고 주택 과세요건 면  662㎡를 

과하고 있으나, 이 사건 토지  18㎡는 

문과 담장밖에 치하여 일반인이 통행하

는 보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사

용하는 부속토지는 649㎡가 되어 고 주택 

과세요건면 (662㎡)에 미달하여 고 주택

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, 고 주

택으로 보는 1구의 건물의 지면 은 건물

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하여 사실상 공

여하는 부속토지의 면 을 뜻하고 이러한 1

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

토지의 취득당시 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

결정되는 것인바,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지 

확인조사서와 제출된 사진에서 이 사건 토

지  18㎡에는 주택의 문과 연결되는 돌

계단과 돌계단좌우에 자연석 등이 설치되어 

있고 잔디가 식재되어 있으면서 그 잔디 

앙에 돌계단과 연결되도록 디딤돌을 깔아 

놓은 것이 확인되고 있어 비록 이 사건 쟁

토지가 문밖에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

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

로 이 타당하다고 하겠다. 

編註 : 이 건도 청구인이 담장 밖의 토지

(18㎡)를 실제로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

므로서 지면 이 662㎡를 과(667㎡

=649㎡+18㎡)하게 되어 고 주택에 해당

하게 된 것이다. 

③ 제3자소유 임야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

볼 수 있는지 여부(행정자치부 2000.8.29. 

행심 제2000-636호)

청구인은 경락으로 주택  부속토지 191

㎡를 취득하 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

한 주택에 연 한 지 601㎡(제3자 소유)

도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므로 부속토지

가 792㎡(191㎡+601㎡)이므로 고 주택에 

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 하 는바, 

살피건  이 건 주택을 지확인 결과 이 건 

주택과 이 건 지 사이에 두 의 경계철선

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, 이 건 지

는 공부상 지목이 지로 되어 있을 뿐 사실

상으로는 경사도가 상당히 한 임야로서 

건물사용을 한 부지로 공여된다거나 경제

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

겠는바, 고 주택에 해당되는 주거용 건물의 

새로운 취득자가 종 에 그 건물사용을 

하여 공여된 체 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

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하지 못

한 토지가 독립된 경제  용도에 사용할 수 

없어서 당해 건물의 지로만 사용될 것이

라거나 는 건물취득자가 그 취득하지 못

한 토지에 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

사실상 그 건물사용을 한 부지로 공여하

게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

건물 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

지 방 세 해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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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으로 그 건물의 고 주택 여부를 결정하

여야 한다는 법원 결(1988.2.9. 87

678)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주택은 고

주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.

3) 지 소유자가 태만으로 지로 사용

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 주택 해당여부

1구의 건물 지 소유자가 지(부속토

지) 일부를 인근 건물의 담장 등으로 잠식

당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

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법령상 제한 때

문이 아니라 지 소유자의 권리행사의 태

만이나 타인의 침범 내지 잠식을 묵인방임 

함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공부상의 지면

 체(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포함)를 기

으로 662㎡ 과 여부를 단한다(같은 

취지 법원1984.9.25. 84 263)고 하겠다.

(다)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( 재하  

200㎏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

다)․에스컬 이터 는 67㎡ 이상의 풀장 

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

(공동주택을 제외한다)과 그 부속토지.

1구의 건물(단독주택)에 엘리베이터․에

스컬 이터 는 67㎡ 이상의 수 장  1

개 이상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은 그 건물의 

시가표 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주택

의 규모에는 계없이 고 주택으로 보아 

취득세를 과세 하게된다. 그러나 노부모

양 등을 하여 1구의 건물에 소형엘리베이

터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까지 고 주택으

로 보아 취득세 과 상으로 하는 것은 불

합리한 측면이 있어 2000.1.1.부터는 재하

 200㎏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설치한 

주택은 고 주택에서 제외토록 하 다.  

(2) 공동주택

1구의 공동주택(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

주 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

함하되,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

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

로 본다)의 연면 (공용면 을 제외한다)이 

245㎡(74평), 복층형의 경우 274㎡(83평)를 

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.

1) 공동주택의 범

공동주택이라 함은 앞의 「고 주택 기

의 변천과정」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령

상에서는 아 트, 연립주택  다세 주택을 

말하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

규정되어 있지만, 지방세법에서는 일정한 요

건 하에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

규정하고 있다. 즉,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

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

공동주택으로 본다. 여기에서 「한 가구가 

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었다」함

은 건물의 구조가 각 세 마다 방, 부엌, 화

장실, 거실, 주방이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

출입구도 세 별로 따로 설치되어 있어 한 

건물에 여러 세 가 독립 으로 생활할 수 

있도록 구획되어 있어야 각각 1구의 공동주

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. 그리고 1구의 공

동주택이 고 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

과세 할 경우 공용면 은 과 상 연면

에서 제외되므로 공용면 은 일반과세 하여

야 될 것이다.

2) 다락방의 면 이 연면 에 포함되는지 

여부

건축법( 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)에서

는 다락층고가 1.5m 이하의 다락은 건축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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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(바닥면 의 합계)에 포함되지 않도록 

되어있고 지방세법에서는 고 주택 단시 

건물의 연면 에 한 구체 인 산정기 에 

하여 정하지 아니하 으나 지방세는 황

부과의 원칙(  제77조)에 의하여 다락을 

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

합목 으로 단하여야지 건축 계 법령을 

용하여 고 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단하

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. 컨 , 다락의 층

고(높이)가 1.5m 이하일 경우라도 취득당

시 다락에 방, 화장실, 침실 등 주거시설로 

되어 있다면 다락의 면 을 1구의 연면 에 

포함하여 고 주택 여부를 단하여야 될 

것이며, 취득당시 방, 침실 등 주거시설로 

사용되고 있지 아니하 다면 다락의 면 을 

1구의 연면 에서 제외하고 고 주택 여부

를 단하여야 될 것이다.

< 련사례>

◈ 다락의 면 을 고 주택 정시 연면

에 포함하는지 여부( 법원 1995.5.12.선

고, 94다28901 결)

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임에 의하

여 취득세 과 상이 되는 고 주택의 범

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

(1993.12.31. 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

기 의 것) 제84조의3제1항제2호(4)목 소

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에 건물의 연

면 에 한 구체 인 산정기 에 하여는 

지방세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, 이 경

우는 주거의 정의에 한 같은법시행령 제

76조제2항  황부과원칙에 한 같은법

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

취득당시의 황이 경제 용법에 따라 실제

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

여부에 의하여 합목 으로 단하면 족하

고, 설사 건축 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

 산정에 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

지방세법령에서 그 용에 한 명문을 두

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

여 독자 인 기 에 따라 단할 것이지, 건

축 계 법령을 바로 그 로 용하여 고

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단하는 것은 

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

수 없다. 

3) 지하창고의 면 이 1구의 공동주택 연

면 에 포함되는지 여부 

고 주택 단시 지하창고가 1구의 공동

주택 연면 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하여 

행정자치부 해석(행정자치부 세정 

13407-721, 2000.6.9.)에서는 지하창고가 건

축물 리 장상 공용면 으로 구분기재되어 

있다면 연립주택의 각 세 별 용면 에 

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, 필자의 의

견은 지하창고의 건축물 리 장상 기재내

용에 의하여 단할 것이 아니라 지하창고

의 실제구조  이용 황에 의하여 공용으

로 사용되면 연면 에서 제외하여야 되겠지

만, 지하창고를 세 별로 구분 사용하고 있

다면 고 주택 단시 연면 에 포함시키는 

것이 황과세원칙(  제77조)  법원 

례( 법원 1987.2.10, 85 732)내용 등에 

비추어 볼 때 합리 이라고 보여진다.

4) 복층형 공동주택의 범  

복층형 공동주택이라 함은 세 안의 층간 

바닥부분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므로 층간 

바닥부분의 면 이 상이한 다락방 등은 복

지 방 세 해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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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형 공동주택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겠다. 

복층형 공동주택의 고 주택 단시 종 의 

용면  245㎡에서 2000.1.1.부터 용면  

297㎡로 확 한 것은 복층형의 경우 내부에 

계단이 설치되는 등 건축구조상 단층형에 

비하여 더 많은 면 이 소요됨으로 효도장

려정책목 에서 이를 지방세법에서 수용하

여 그 면 을 확 한 것이라 하겠다. 

라. 증․개축  용도변경 등에 따른 

형태별 고 주택 단기

(1) 고 주택 취득후 용도변경시 과

상 해당여부

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

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 주택

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하여 용도변경

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

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따라서 고 주택

을 취득후 30일 이내에 그 건물  일부를 

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

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

하고 고 주택 여부를 단하여야 될 것이

다. 에서 「고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

하기 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

우」라 함은 고 주택을 취득후 30일 이내

에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에 사용하기 

하여 건축물 용도변경공사 착수신고를 하고 

실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며 

용도변경공사 신고만 하여놓고 용도변경공

사 비만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에 해당

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 상에 해당

한다고 하겠다. 그러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

례(2002.8.26. 행심 2002-제310호)에서는 고

주택을 취득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

에 착수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

우에는 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.

 < 련사례>

① 고 주택 취득후 30일 이내에 용도변

경공사에 착공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(감

사원 2002.11.12. 감심 2000 제171호)

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

터 30일 이내에 지층 76.83㎡를 주거용이 아

닌 근린생활시설(사무소)로 용도변경 하

으므로 1구의 건물의 연면 이 331㎡를 

과하지 아니하여 고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

한다고 주장하지만, 청구인은 2001.9.25. 취

득한 이 건 건물의 지층 76.83㎡를 근린생활

(사무소)를 용도변경 하 으나 같은해 

10.22. 담당공무원의 장조사시 주차장을 

제외한 부분은 여 히 창고로 사용하고 있

는 등 이 건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

30일 이내에 고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

하기 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 다고 

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향을 미칠 

수 없다 할 것이다.

② 고 주택 취득후 30일 이내에 철거공

사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과 상 해당여부

(행정자치부 2002.8.26. 행심 제2002-310호)

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 으로 이 

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지상 주택을 철거하

고자 하 으나 임차인이 명도를 지연하여 

부득이하게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

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

있는 것으로서 고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

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

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, 청구인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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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4개월이 경과할 

무렵에서야 지상 주택의 철거공사를 한 사

실은 분명하지만,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

존의 고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 이 

아니라 공동주택 신축을 목 으로 취득하여 

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 주택을 철거

하기 한 비과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부동

산 명도요청과 건축물 철거  멸실신고를 

하고 명도소송을 거쳐 이 사건 주택을 양도

받아 그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공

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이 

사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

실제로 철거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

를 고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

를 과세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.

③ 고 주택 취득후 30일 이내에 용도변

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(행정자치부 2000.7.25. 행심 제2000-583호)

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명도받기 이

까지는 사용변경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고, 

이 건 부동산을 명도받은 즉시 처분청에 건

축물 철거․멸실신고를 하고, 명도일로부터 

30일 이내에 건축물 철거공사에 착수하 으

므로 이 건 부동산은 고 주택에서 제외되

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, 청구

인과 주고등법원간에 체결된 이 건 부동

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, 매수자인 청구인은 

이 건 부동산에 한 매매 을 1999.8.22.

까지 완납하여야 하고, 재산의 소유권을 이

받기 이 에는 매수재산의 원형 는 사

용목 을 변경하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

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양도

받은 1999.10.18. 이 에는 건축물 철거공사

에 착수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

유가 있다 하겠으며,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

을 양도받은 즉시 소유권이 등기를 하고, 

같은날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철거․멸실

신고를 하여 1999.11.30. 철거공사를 완료한 

사실이 입증되고,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거

주한 사실도 없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고

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

주택철거공사에 착공하 다 하더라도 청구

인이 고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

다 하겠다.

(2) 주택을 증축 는 개축하여 고 주택

에 해당한 경우 추징문제

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증

축 는 개축으로 고 주택이 된 경우에는 

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

이미 납부한 세액(2%)을 공제하고 과세

율(8%=10%-2%)을 용하여 추징하게 

되며, 건축물을 취득후 5년이 경과한 후 증

축 는 개축으로 고 주택이 된 경우에는 

당  주택에 하여는 추징할 수 없으므로 

증축한 부분에 해서만 취득세가 과세 

된다. 그러나 건축물의 증․개축 행  없이 

취득후 5년 이내에 건물시가표 액의 인상

으로 시가표 액이 2,500만원을 과하여 

고 주택 요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는 

취득세 과세 추징 상에는 해당되지 아니

한다고 하겠다. 그리고 건물과 부속토지(

지)의 취득시기가 다르다면 각각 분리하여 

과 상 여부를 단하여야 되는바, 토지를 

먼 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토지 에 고

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모

두 취득세 과세 상에 해당되나 토지 취

지 방 세 해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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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고 주택을 신축

하 다면 토지는 과세 상에 해당되지 

아니하고 건물만 과세 상에 해당하게 

된다. 

(3) 헌법재 소의 헌 결정과 고 주택 

과세 문제

헌법재 소에서 “고 주택에 하여 취득

세를 과세토록 규정한 구지방세법 제112

조제2항은 고 주택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

취득세 과세 요건의 핵심  내용을 이루

는 본질 이고도 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

고 그 기 과 범 를 구체 으로 확정하지

도 않고 그 최 기 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

순히 ‘ 통령령으로 정하는 고 주택’이라고 

불명확하고 포 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

으로는 과세 요건을 온 히 행정부의 

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

아니라, 입법목 ,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

규정, 련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고 주택의 

기 과 범 를 측해내기 어려우므로 이 

조항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, 포 임

지원칙에 배된다”라고 시(헌법재 소 

1998.7.16. 96헌바23)함에 따라 고 주택에 

하여 취득세를 과세토록 규정한 구 지

방세법 제112조제2항은 1998.7.16.부터 효력

이 상실되었으므로, 구 지방세법(제112조제

2항)을 개정하여 시행(1999.1.1.)하기 에 

고 주택이 된 것에 하여는 과를 하지 

아니한 것은 추징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, 

헌성이 없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

(1999.1.1.)된 이후에 고 주택에 해당하게 

된 것은 취득세 과세율의 용 상이 되

므로 고 주택으로서 부과제척기간(5년)이 

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추징 상이 된다.

(4) 고 주택 기 변경에 따른 취득세 

과세에 한 경과조치

앞의 「고 주택 기 의 변천과정」에서 

설명한 바와 같이 1994.12.31. 지방세법시행

령 개정시 종  공동주택의 고 주택 기

인 1구의 건물연면 은 공유면 을 포함하

여 298㎡ 과하는 것으로 한 것을 1995.1.1.

부터는 공용면 을 제외한 건물연면 이 

245㎡ 과하는 것으로 조정하 다. 이와 같

이 고 주택 기 이 변경된 경우 종  규정

을 믿고 고 주택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

허가를 받아 공사 인 건축물 등이 개정된 

규정에 의하여 고 주택 요건에 해당된 경

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고 주택에 해당

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므로 1994.12.31. 

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부칙 제3조에서 경과

규정을 두어 “ 이  시행(1995.1.1.)당시 

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이거나 사용검사를 

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 을 포함한 연면

이 298㎡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

는 취득세에 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

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 의 규정에 

의한다”라고 하여 종 의 규정을 신뢰한 납

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 조치라 하겠

으므로 용상 유의를 요한다고 하겠다.

< 련사례>

◈ 고 주택 기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

해당여부(행정자치부 2001.4.30. 행심 제

2001-205호)

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

라목에서 고 주택의 단기 을 1구의 건

물의 연면 (공유면 을 포함한다)이 298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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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규정하

다가 1994.12.31.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1구

의 건물의 연면 (공용면 을 제외한다)이 

245㎡를 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변

경하 고, 그 개정부칙 제3조에서 “이  시

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이거나 사용

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 을 포함한 

연면 이 298㎡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

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에 하여는 제84조

의3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

종 의 규정에 의한다”고 규정하 으며, 이 

건 주택은 동시행령이 개정되기 인 

1976.12.3.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므로 

고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정되기 

의 기 에 의하여 단하여야 할 것(같은 

취지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, 세정 

13407-325호 1999.3.12, 세정 13407-958호 

2000.7.31.)인 바, 비록 이 건 주택의 연면

이 공용면 (32.24㎡)을 제외하고 245㎡를 

과한다 하더라도 총연면 이 289.36㎡으

로서 298㎡를 과하지 않는 이상, 이 건 주

택은 고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고

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용하여 취득세 

등을 납부하게 하 음은 잘못이라 하겠다.

(5) 고 주택을 일반과세로 신고납부한 

경우 추징시 가산세 부과의 법성 여부

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

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하여 

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에 의하

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액

으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

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

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

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

( 법원 1995.6.16. 94 11019)고 할 것인

바, 고 주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처분청 

담당공무원의 납세 안내  담당공무원이 

세율과 납부세액을 기재한 취득신고  납

부세액계산서를 기 로 발부한 납부서에 따

라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일반과세로 

신고납부 하 다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

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

하겠으므로 고 주택에 한 취득세 과세

율을 용하여 추징시 가산세는 부과할 수 

없다(유사사례:행정자치부 2002.6.24. 행심 

제2002-254호)고 하겠다.

5. 高級船舶

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 액

이 100만원을 과하는 선박은 지방세법상 

고 선박에 해당되어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

5배(10%), 재산세는 5%의 과세율을 

용하게 된다. 다만, 학교․연구소 등에서 실

험․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 으로 취

득하는 것은 과 상에서 제외된다.

< 련사례>

◈ 과 상 고 선박 해당여부(행정자치

부 세정 13407-138, 2000.2.1.)

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

하여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

액이 100만원을 과하는 선박은 취득세가 

과세되는 것이므로 잠수정을 수주받

아 건조하여 계약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

하여 소유하고 있던 동 선박을 타 법인에게 

임 하여 사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

지 방 세 해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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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라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고 선박으

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동 선박이 사업 

등 사업용에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취

득세 과세 상에 해당한다. 

Ⅲ. 賦課徵收方法 등

별장, 골 장, 고 오락장  고 주택을 

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

취득세 과세율(일반세율 2%의 5배인 

10%)을 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

하여야 한다.

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

별장, 골 장, 고 오락장  고 주택이 된 

경우에는 다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

에 과세율을 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

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액을 세액으

로 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.

① 건축물의 증축 는 개축으로 인하여 

별장 는 고 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

증축 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

기타 사유로 별장 는 고 주택이 된 

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.

② 골 장은 체육시설의설치․이용에

한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

(변경등록을 포함한다)을 하는 때

③ 고 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

서교부일 이후에 계법령에 의하여 

고 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상업종

의 업허가․인가 등을 받은 날. 다

만,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 오락

장이 된 경우에는 고 오락장 업을 

사실상 개시한 날

④ 종류변경 등으로 인하여 고 선박이 

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가된 날

와 같이 별장, 회원제골 장, 고 오락

장, 고 주택  고 선박을 취득한 자  

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

장 등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 그 소유자가 

그  취득일 는 상기 사유발생일로부터 30

일 이내에 취득세 과세율을 용하여 산

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

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권자는 

과세율을 용하여 산출한 세액 는 그 

부족세액에 20%를 가산한 액을 세액으로 

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.


